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536호

○ 발 의 자 : 김정환 의원 외 17명

○ 발의일자 : 2019년 3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2. 제안이유

○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

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

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

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시립체육

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

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

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

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

감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제1호, 안 제10조제1호가목

및 같은 조 제2호가목)

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,「의사상자 등
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,「서울특별시 의사

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」,「체육시설의 설치·

이용에 관한 법률」등

○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」에

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

및 사용료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임.

○ 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가족에대한정의는「의사상자지원에관한법률」

제2조에따르며, 서울시에거주하는지원대상자는평균약 552명이해당됨.

「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구조행위"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

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·적극적 행위를 말한다.
2. "의사자(義死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

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
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
3. "의상자(義傷者)"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에 따라 보건복지
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
4. "의사상자"란 의사자 및 의상자(이하 "의사상자"라 한다)를 말한다.
5. "의사자 유족"이란 의사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

자녀, 부모, 조부모,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.
6. "의상자 가족"이란 의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.



<최근 3년 간 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 수>

구    분 의사자
(a)

의상자 
(b)

의사자 유족
(c= a x 3)

의상자
(활동보조자 동행)

(d=b x 2)
의상자 가족
(e=b x 3)

의사자 유족, 
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

(f=c+d+e)
2016 82명 59명 246명 118명 177명 541명
2017 85명 60명 255명 120명 180명 555명
2018 85명 61명 255명 122명 183명 560명 

연평균 84명 60명 252명 120명 180명 552명

○ 안 제9조제3항은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시립

체육시설의 시설관람 입장료를 50% 감면해주는 것으로

현재 입장료는 500원 이상 1,000원 이하(2002 FIFA 월드컵기념

관의 경우에는 1,000원,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의

경우에는 500원)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.

<입장료 감면>

현 행 개 정 안

제9조(입장료) ①ㆍ② (생  략) 제9조(입장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
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
다.

 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.

  1. 12세 이하인 자, 65세 이상인 자. 「장
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
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국가유공자 및 「5.18민주유공자예
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
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
함하여 4명까지)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
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

  1. 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민주유공자, 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
정하는 사람, 다둥이 --------

  2. (생  략)   2. (현행과 같음)



<서울월드컵경기장 입장료 >

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관람
입장료

시설관람
입장자수

서울시민의 
시설관람입장 이용률

2015 48,440,328원 41,901명 0.4%
2016 28,640,550원 26,061명 0.3%
2017 14,354,500원 13,288명 0.1%

연평균 30,478,459원 27,083명 0.3%

시립체육시설 중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입장료는 연평균 3천만

원이며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감소하는 입장료는 미미함(8백원).

○ 안 제10조제1호와 제2호는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

대상으로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50%

감면하도록 규정한 바, 이러한 감면대상 확대는 생활체육을 활성

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.

<사용료 감면>

현 행 개 정 안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
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
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.

  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  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 가. 12세이하인자, 65세 이상인자, 「장
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
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ㆍ18
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
따른 5ㆍ18민주유공자, 「국민기초
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
분의 50 감액

    가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
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
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--

    나. 삭  제



○ 의사상자와 관련된 기본 조례인 ｢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

관한 조례｣ 역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‘국공립

공공체육시설의 이용지원이 가능’하도록 개정안이 발의(’19.7.31.)되었으며

이용지원의 범위에 통상적으로 입장, 사용, 수강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근

거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임.

○ 또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, 개인연습사용료, 수강료 50% 감액과

    다. ∼ 라. (생  략)     다. ∼ 라. (현행과 같음)

  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
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
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
하나만을 적용한다.

 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.

   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
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
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ㆍ
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
따른 5ㆍ18민주유공자, 「국민기초
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
분의 50 감액

    가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민주유공자, 「의
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
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
--

    나. 삭  제

    다. ∼ 마. (생  략)     다. ∼ 마. (현행과 같음)

  3. (생  략)   3. (현행과 같음)

  4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
액

  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

    가. ∼ 다. (생  략)     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
  <신  설>     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
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
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

    라.ㆍ마. (생  략)     마.ㆍ바. (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)



전용사용료 30%를 감액함에 따른 세입은 연간 약 21만원 감

소할 것으로 추계되어 시 세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,

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 보훈정책의

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한편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4개 시·도는

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30~50% 범위

에서 감면하고 있음.

 <타 시·도 감면> 

연번 시 도 명 조 례 명 관련 조항

1 부 산 광 역 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
및 운영 조례

제10조(이용료의 감면) ②
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
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람 : 100분의 50

2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
관리 운영 조례

제13조의2(이용료 등의 감면) ①
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
(의상자 1,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
포함) : 100분의 50

3 광 주 광 역 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
운영 조례

제17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
7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
행령」 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: 100
분의 30

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
관리 운영 조례

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
2. 100분의 50 감면 
다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
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

http://www.law.go.kr/LSW/ordinSc.do?tabMenuId=tab138&p1=&subMenu=1&nwYn=1&section=&tabNo=&query=%EC%9D%B8%EC%B2%9C%EA%B4%91%EC%97%AD%EC%8B%9C%20%EC%8B%9C%EB%A6%BD%EC%B2%B4%EC%9C%A1%EC%8B%9C%EC%84%A4%20%EA%B4%80%EB%A6%AC%20%EC%9A%B4%EC%98%81%20%EC%A1%B0%EB%A1%80#AJAX

